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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목적

❑ 기업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구조조

정 관련 정책에 관한 함의를 얻고자 함.

◦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에 대응한 과거 고용 정책 논의

◦ 구조조정에 관한 국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과거 사례에 관한 논의

◦ 민간 연구소의 입장에서 본 구조조정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2. 개요

❑ 기간: 2016. 6. 20. (월) ~ 6. 24. (금) (4박 5일)

❑ 방문: 후생노동성, 일본정책투자은행, 미즈호 종합연구소(일본 도쿄)

❑ 출장자: 연훈수 (경제정책분석과장)

최천규 (세제분석과 경제분석관)

김재윤 (경제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3. 일정

일�자 일�정 세�부� 일� 정

6.20(월) 서울 → 도쿄
◦ 항공이동

◦ 방문 준비

6.21(화)

도쿄

◦ 후생노동성 방문

6.22(수) ◦ 일본정책투자은행 방문

6.23(목) ◦ 미즈호 종합연구소 방문

6.24(금) 도쿄 → 서울 ◦ 항공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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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방문 결과

  1. 후생노동성

    가. 면담 개요

❑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년 6월 21일 후생노동성 3층 제24회의실

❑ 면담자(총 8명)

◦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 직업안정국 고용정책과장 中井 雅之 (나카이 마사유키)

－ 직업안정국 고용정책과 정책조정계장 左藤 加奈子(사토 카나코)

－ 직업안정국 지역고용대책실 지역고용창출계장 水野 陽介(미즈노 

요우스케

－ 직업안정국 고용개발부 고용개발기획과 과장보좌 小沢 聡(오카

와 아키라)

－ 직업안정국 고용보험과 기획계 上杉 太樹(우에스기 타이키)

◦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 능력개발과 기획관 松瀬 貴裕(마츠세 타카히로)

◦ 후생노동성 장관비서실

－ 국제과 계장 나카무라 시호(안내 및 참관)

◦ 주일본대사관

－ 오웅 입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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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방문단� 3명(좌측)과� 오웅�입법관(우측)

[사진� 2]� 후생노동성�면담자(8명)

� � � *� 나카이�마사유키�고용정책과장(우측에서� 3번째)� 주재로�면담�진행,�

분야별�부연�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각� 담당자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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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면담 내용

구조조정 및 급격한 경기악화에 대응한 고용정책의 사례는?

❑ 일본의 최근 10년간 고용 상황

◦ 일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엔고현상으로 수출 제조업을 중

심으로 한 경기 악화와 그에 따른 고용 문제 발생

－ 2009년 7월 실업률 5.5% 최고치, 2009년 8월 유효구인배율1) 

0.42배로 최저치를 기록

◦ 2011년에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생산기반이 상실되고 다수의 이재민

이 발생하여 동북지역에서의 고용 충격 발생

－ 지진·해일 및 원자력재난의 영향권에 있는 이와테현,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등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

◦ 현재 고용 시장은 최근 10년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4월 기준으로 실업률 3.2%의 최저치, 유효구인배율 1.34

배의 최고치를 기록,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자평

[그림� 1]� 최근� 10년간�일본�고용시장�현황

    주: 음영부분은 경기후퇴기
    자료: 후생노동성

1) 유효구인배율(구인수/구직자수)은 노동시장 수급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구직난 심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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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직업안정소의 운영

◦ 직업소개, 고용보험․구직자 지원, 고용대책(기업지도 포함)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고용서비스 기관

－ 공공직업안정소가 직업소개, 고용보험 사업 및 고용대책을 동시

에 담당하는 것은 OECD의 고용정책전략(1994년, 2006년)의 권

고사항에 따른 것

◦ 도·도·부·현 노동국 소속으로 일본 전역에 544개소 운영

－ 일본 전역에 본점 436개소, 출장소 95개소, 분실 13실(’16.6)

－ 직원 수 10,666명, 상담원 수 15,697명 등 총 26,363명

－ 상담원은 민간 출신의 노무 경험자와 관련 유자격자를 활용

[그림� 2]� 공공직업안정소�관련�기관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 사업주의 재취직원조계획 작성 책무

◦ 하나의 사업소에서 1개월 동안 30명 이상의 상시고용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 재취직 원조계획은 최초의 퇴직자가 발생하기 1개월 전까지 작성하

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인정(승인)을 받아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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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직 원조계획에는 사업재편 이유, 내용, 재취직 지원의 내용 및 

노동조합(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과 자필 확인을 포함

－ 사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산량·매출액 변화 등 사업재편의 

구체적 이유와 내용은 별지로 따로 작성하여 제출

－ 재취직 지원 내용의 예: 관련 기업에 대한 재취업 알선, 거래처·

공공직업안정소·산업고용안정센터 등의 구인 정보 제공, 구직활

동․교육훈련수강을 위한 유급휴가, 교육훈련수강 비용 부담, 재취

업 상담실, 재취업 지원을 직업소개회사에 위탁 등

[그림� 3]� 재취직원조계획�양식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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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대량해고 사전 신고 의무

◦ 사업주는 1개월 이내 퇴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퇴직이 발

생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퇴직자 수 등을 후생노동성에 신고

◦ 해당 퇴직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을 적극 적용

－ 퇴직하기 전부터 노동자나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고용 정보 제

공, 광범위한 구인 개척, 직업 소개

－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 훈련 실시

❑ 퇴직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원 사업주 및 채용 사업주에 대

한 노동이동조성지원금 지급

◦ 퇴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원 사업주에게 ‘재취직 원조 장려

금’을 지급하고, 신규 고용 사업주에게는 ‘커리어 희망 실현 지원 조

성금’을 지급

－ 원 사업주가 재취직 원조계획을 제출하고 퇴직 후 6개월(45세 이

상은 9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보조금 수급

－ 직업소개회사 위탁비, 교육훈련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휴가 비용 

등을 보조

◦ 퇴직자를 정규직으로 재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서는 재고용 1인당 40만엔(약 430만원)의 보조금과 교육훈련비 지원

－ OJT은 시간당 700엔, Off-JT은 시간당 800엔 지급(상한 30만엔)



- 8 -

[표� 1]� 원� 사업주에�대한�재취직원조장려금�지급�내역

대기업 중소기업

재취업지원

위탁시
10만엔

재취업 성공 시

(위탁 비용 – 훈련 가산액 –

그룹워크 가산액) × 1/21) –

10만엔

(위탁 비용 – 훈련 가산액 –

그룹워크 가산액) × 2/32) –

10만엔

휴가비3) 1일당 5,000엔 1일당 8,000엔

훈련 가산액 훈련을 실시한 경우 월 6만엔(상한: 3개월분)

그룹워크 가산액 3회 이상 그룹워크 실시한 경우에만 1만엔

주: 1) 45세 이상은 2/3

2) 45세 이상은 4/5

3)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를 제공한 경우 지급. 상한은 90일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그림� 4]� 노동이동조성지원금�체계도

송출 기업
직업 소개 회사(민간 인재 비즈니스) 수용 기업

＜재취직 지원에 대한 조성＞
  재취직 지원 장려금

지급 요건
· 사업 규모의 축소 등 (사업 

전환과 재편을 포함한다)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노동자에 대하여 작성한 
‘재취직원조계획※’을 노동국
에 제출

· 퇴직 후 6개월(45세 이상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재

취직을 실현

＜고용 조성＞
수용한 인재 육성에 대하여 
지원 장려금

지급 요건
· 재취직원조계획 등 대상 노

동자의 기간 규정이 없는 
노동자로서 조기 고용

· 고용 후에 Off-JT·OJT에 의한 
훈련 실시

＜이적 수용에 대한 조성＞
커리어 희망 실현 지원 조성금

지급 요건
· 생애현역 기업에 의한 수용
· 고용 후 Off-JT·OJT에 의한 

훈련 실시

재취직 지원 실시

※ 재취직원조계획
사업 규모 축소 등에 의해 불가
피하게 퇴직하게 된 노동자의 재
취직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가 작
성하여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
은 후 헬로워크의 인정을 받는다.

○ 구인 소개
○ 훈련, 그룹 워크
 · 커리어 카운셀링
 · 취직 지원 세미나 등

재
취
직

퇴
직

노
동
국

도
도
부
현

수락
취직 활동

조성

조성액 (1인당)

중소기업
10만 엔

위탁 비용 × 2/3-10만 엔
【45세 이상의 대상자는 4/5】

위탁 비용 × 1/2-10만 엔
【45세 이상의 대상자는 2/3】

10만 엔
대기업

위탁 시
재취직
실현 후

· 훈련을 한 경우에는 월 6만 엔(상한 3월)을 추가
· 그룹워크를 한 경우에는 1만 엔을 추가
· 대상자에게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일 8,000엔(대기업 

5,000엔)을 조성

40만 엔

· OJT  700엔/시
· Off-JT 800엔/시
  경비 조성
      상한 30만 엔

조기 고용 시
수용 시

훈련 실시 시

위탁

조성액 (1인당)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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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단체가 출자한 공공재단인 ‘산업고용안정센터’를 운영

◦ 업종별 사업자단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재단 ‘산업고용안정센터’에

서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

－ 노동력의 산업간·기업간 이동의 원활화 기여를 목표로 설립

－ 조선, 해운, 철강, 화학섬유, 전기공사, 전기사업, 자동차, 시멘트, 

제지, 석탄, 방적, 민영철도, 은행의 13개 협회에서 공동 출자

◦ 산업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지자체 소속의 공공직업안정소와 함께 퇴

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

－ 커리어 컨설팅, 개인 과제에 따른 교육훈련, 수요·공급 정보 제

공, 알선 등 수행

－ 2015년에 전출·이직 총 13,963건 중 8,559건 성공(성공률 61.3%)

❑ 경기악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상시적으

로 적용

◦ 고용보험 기본수당(우리나라의 실업급여에 대응) 수급기간은 연령·

가입기간 등에 따라 90∼360일

◦ 우리나라에 비해 지급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고, 60세에 수급기간 피

크2)가 있으며, 퇴직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을 조정

－ 장애인의 고용보험 수급기간을 한국(90∼240일)에 비해 길게 설

정(150∼360일)

◦ 연령·가입기간 분류의 차이로 일부 구간에서는 일본의 수급기간이 

더 짧음.

－ 30세 미만 5∼10년 가입자(한국 150일, 일본 120일), 60세 이상 

65세 미만 가입자와 같은 일부 구간

2) 60세 이상 65세 미만자의 기본수당 수급기간이 45세 이상 60세 미만자보다 더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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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고용보험�기본수당�수급기간

(단위: 일)

가입 기간

퇴직사유·연령 등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도산
·
해고

등

30세 미만

90
90

120 180 -
30세 이상 35세 미만

180
210 240

35세 이상 45세 미만 240 270
45세 이상 60세 미만 180 240 270 330
60세 이상 65세 미만 150 180 210 240

자발 전 연령 - 90 120 150

취업
곤란
자

45세 미만
150

300

45세 이상 65세 미만 360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표� 3]� 우리나라의�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기간

(단위: 일)

가입 기간

연령 등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전 연령)
150 180 210 240

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시 60일까지 특별연장급여 지급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 퇴직이 비자발적인 경우 기본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고 수급

기간도 더 길어지나,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기본수당 수급자격 인정

－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직전 2년간 1년 이상 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기본수당을 지급하나, 비자발적 퇴직자도 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수당을 지급

－ 한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1년 6개월간 6개월 이상 가입 기간 

필요하며, 자발적 실업자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한국의 경우 사업체의 도산이 확실한 경우, 희망퇴직한 경

우 등과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자발적 퇴직 유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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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및 급격한 경기악화에 대응한 긴급고용대책 사례는?

(1) 1985년 플라자 협정과 제조업 구조조정

❑ 1985년 플라자 협정에 따른 급격한 엔고 현상에 따라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

❑ 당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고용안정지원제도를 마련하였

고,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음.

◦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임시 고용 사업 등에 관한 한시법 제정

◦ ‘산업고용안정센터’ 설치

◦ 「지역고용개발 촉진법」 제정

◦ 창업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

(2) 2008년 세계금융위기 대응

❑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긴급고용창출사업 시행(2008~2011)

◦ 도·도·부·현(都·道·府·県)3)에 ‘긴급고용창출사업 임시 특례 교부금’

을 교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직접고용사업 수행

－ 2008년도 제2차 보정예산으로 1,500억엔, 2009년도 보정예산으로 

3,000억엔 교부(일반회계)

◦ 도·도·부·현 주도 하에 매년도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탄력적으

로 집행

－ 사업 집행은 공공단체를 통한 직접실시와 민간위탁 중 선택 가능

◦ 사업 실시 요건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신규 고용 실업자의 인건비 

비율이 1/2 이상이고, 고용 기간은 6개월 이내(1회 갱신 가능)

3)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쿄도(都), 홋카이도(道), 쿄토·오사카부(府)와 그 밖에 현(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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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긴급고용창출사업의�추진�체계

              주: 시·정·촌(市·町·村)은 도·도·부·현에 소속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 긴급고용창출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6만 3,273건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55만 3,534명을 직접 고용

－ 사업 건당 평균 8.7명 고용, 1인당 약 75.3만엔(810만원) 소요

－ 학생지도(나라현), 관광열차 안내(키타큐슈시), 유해동물 포획(오

카야먀현), 하천방재사업(도쿄도) 및 식품표시 단속(사가현) 등 교

육·문화관광·농림어업·환경·안전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 고용

◦ 후생노동성이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업 중 성공사례를 선정하

여 소개

－ 사업개요, 고용창출 수 및 수혜자 인터뷰 등을 정리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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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긴급고용창출사업�집행�결과

(건, 명, 엔)
사업 고용 예산

2008 442� 4,552� 994,859,352�

2009 23,612� 187,678� 126,669,005,479�

2010 20,376� 190,027� 151,017,114,622�

2011 18,843� 171,277� 138,455,841,044�

합계 63,273� 553,534� 417,136,820,497�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표� 5]� 긴급고용창출사업�세부사업�사례

분야 교육 문화관광 농림어업 환경 안전

제목

학생의 문제

행동 등 대책

사업 학교

서포터

모지항 레트로

관광열차 혼잡

경비 사업

황폐 계곡의

미화 및

방재사업

야생 조수 피해

대책 사업

식품 표시 감시

강화 사업

내용

학생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 및

생활지도

관광열차

승객안전 보호

및 열차 PR

업무

설해에 쓰러진

나무 및

계곡주변

쓰레기 제거

생태계·농작물

피해 유해동물

‘뉴트리아’

포획

식품표시

위반사항

감시, 단속

업무

지자체 나라현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도쿄도 오카야마현 사가현

사업

수행
직접 실시 ㈜ 아사히광고

도쿄도 농림

수산진흥재단
㈜ 에스코 직접 실시

고용 36명 40명 54명 52명 20명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3) 2011년 동일본대지진 대응

❑ 2011년 동일본대지진 대응 ‘지진재해 대응사업4)’ 시행(2011~2015)

◦ 재해 피해를 받은 사업장이 재가동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일자리

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사업 추진

◦ 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1∼2015년 총 3,107억엔(약 3.4조원)을 

도·도·부·현에 교부하여 직접 고용

－ 2011년 보정예산 2,500억엔, 2012년 보정예산 500억엔 및 2015

4) 정식 명칭은 ‘동일본 대지진에 대응한 고용 창출 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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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예산 107억엔 총 3,107억엔(약 3.4조원)을 도·도·부·현에 교부

－ 사업대상은 재해로 생활기반을 잃고 피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 구직자5)

◦ 사업추진체계는 긴급고용창출사업과 동일하나, 사업 기간 등 실시요

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병행하며, 다른 사업 연계

－ 재해 구직자에 대해서는 지진재해 대응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고

용창출사업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기간은 계속 

갱신 가능

◦ 지진재해 대응사업으로 2011부터 2015년까지 총 2만 7,451건의 세

부사업을 추진하여 23만 2,532명의 고용을 창출

－ 사업 건당 986만엔(평균 8.5명 고용), 1인당 약 116만엔(1,250만

원) 소요

－ 임시행정직원 고용·빈 마을 순찰(후쿠시마현), 어장 재생·재해대

책정보지 발행(이와테현), 이재민 취농 희망자 지원(군마현) 등 

재해 구직자를 재해 극복을 위한 공공사업 등에 투입

[표� 6]� 지진재해�대응사업�집행�결과

(건, 명, 엔)

사업 고용 예산

2011 1,901� 32,753� 28,135,623,653�

2012 15,820� 124,019� 147,080,960,271�

2013 5,603� 41,792� 60,023,423,070�

2014 2,570� 24,879� 35,538,360,735�

2015 1,557� 9,089� 22,343,202�

합계 27,451� 232,532� 270,800,710,93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5) 지진 피해지역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소에 고용되었던 사람. 지진 피해 지역은 지
진·해일 및 원자력재난 피해를 입은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나가노·니가타·도치기·
치바현. 단, 2015년 사업은 피해가 심한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현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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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진재해�대응사업�세부사업�사례

제목 임시직원고용
이타테무라의�

지킴이�사업

후다이무라�

어장�어항�

재생회복�사업

카마이시�타운�

정보지�발행�

사업

내용

이재증명 발

행, 지방세 감

면신청 등 늘

어난 재난관련

사무에 대응

피난으로 빈

이타테무라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역

순찰을 실시

조업 환경 정

비를 위해 피

해를 입은 어

장을 정비하고

양식시설 등

설치

재해대책 정보

등을 게재한

정보지를 발행

하여 언론 기

능을 복구

지자체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

이와테현

후다이무라

이와테현

카마이시시
사업수행 직접 실시 직접 실시 어업협동조합 직접 실시
고용 11명 290명 479명 70명

제목
취농�희망자�

지원사업

이재민용�

순회차�운행�

사업

이재민에�의한�

피난소�운영�

사업

재해�전시자료�

정리활용�사업

내용

취농 희망자를

고용하여 농가

실습 및 교육

을 실시

이재민 전용

순회 버스를

운행

피난소에서의

경비, 배식 운

영, 지원물자

구분 등 실시

재해로 파손된

자료관 등에서

의 전시자료

복원 및 DB화

실시

지자체
군마현

츠마고이무라

군마현

가타시나무

니가타현

죠에츠시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

시
사업수행 농업협동조합 직접 실시 직접 실시 직접 실시
고용 50명 8명 94명 6명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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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사업재편 추진 시 후생노동성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용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 세 번째인 성

장정책의 일환으로서,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상시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자리 잡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

－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①통화정책, ②재정정책, ③성장정책

❑ 후생노동성은 사업재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있으며, 계

획 승인 전에 충분히 경제산업성과 협력하고 있음.

◦ 고용유지가 되는지, 종업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

－ 「산업경쟁력강화법」 제139조(연락 및 협력) “주무대신 및 후생

노동대신은 이 법률 시행 시에는 인정 사업자와 관련된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로 긴밀히 연락 및 협력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고용노동부를 참여시키

지 않고 있고, 고용에 관한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고용노동부가 사업재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

❑ 일본은 사업재편 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도 고용안정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근로자의 이해와 협

력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은 실업 예방과 근로자 능력개발에 노력할 책

무를 부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역할을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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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용안정�책무�관련�규정의�비교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한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5조(고용의 안정 등) ① 인정사업
재편사업자, 인정특정사업 재편사업자
또는 인정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사업
자(이하 이 조 및 제139조에서 “인정
사업자”라 한다)는 인정사업 재편계
획, 인정특정사업 재편계획 또는 인정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계획에 따라
사업 재편, 특정사업 재편 또는 중소
기업 승계 사업 재생을 실시할 때는
그 고용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동시에 해당 노동자에게 실업 예
방, 기타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인정 사업자가 고용하는 노
동자에 대해 실업 예방, 기타 고용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기 위해 힘쓴다.
③ 국가는 인정 사업자에게 고용된 노
동자에 대해 취직 알선, 기타 그 직업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힘쓴다.
④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 사업자가
고용하는 노동자 및 인정 사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직업훈련 실시,
기타 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힘쓴다.
⑤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 사업자의
관련 중소기업자에 대해 그 새로운 경
제적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힘쓴다.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
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
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
련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취
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
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
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
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인정(승인)의 요건으로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지 여부를 심사

◦ 일본에서는 사업재편계획 인정을 위한 강행요건으로 심사

－ 일본의 사업재편은 내용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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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계획으로 분리하여 이루어짐.

◦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같은 

내용의 요건이 강행요건이 아닌 승인 시 고려 사항으로 규정

[표� 8]� 한․일�사업재편계획�인정�요건�비교
○ 사업재편계획의 인정(「산업경쟁력강화법」제24조제5항제5호)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특정사업 재편 계획의 인정(「산업경쟁력강화법」제26조제4항5호)
해당 특정사업 재편 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 계획의 인정(「산업경쟁력강화법」제121조제4항제4조)
해당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 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우리나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2.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3.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2008년과 2011년에 실시한 직접고용 사업이 장기 일자리 창출로 연결

되었는지?

❑ 2008년 사업의 경우 4,000억엔 이상을 투입하여 50만명 이상의 고용을 

직접 창출

❑ 직접고용 사업의 장기 일자리 창출로의 연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직접 고용 사업은 책임문제가 있어 기획과 집행에 있어 조심스러운 측

면이 있으며,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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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시 고용정책에 관한 의견

❑ 구조조정에 대처하는 고용정책의 핵심은 ‘실업 없는 노동 이동의 달성’

❑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환경 조성을 실시하는 가운데, 

마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나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

❑ 고용안정망(Safety net)을 강화하고, 지역의 상황과 구체적인 고용관계

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환경 조성을 계속할 필요

한국에서는 신규 창업 지원이 질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영세자

영업자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본은 어떠한지?

❑ 일본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음.

❑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창업에 지나

치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음.

❑ 창업 지원에는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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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정책투자은행

  가. 면담 개요

❑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년 6월 22일 일본정책투자은행 본사 회의실

❑ 면담자(총 4명)

◦ 산업조사부 담당부장 이토 마사토시(伊藤 正敏)

◦ 국제통화부 과장 무라카타 세이지(村形 誠治)

◦ 산업조사부 조사역 초 난시(張 南熙)

◦ 업무기획부 조사역 타카하시 마사토(高橋 正人)

[사진 3] 방문단 3명(좌측)과 면담자 4명(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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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면담 내용

일본정책투자은행(DBJ6))이 구조조정 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주식회사 형태로 일본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

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이며, 민영화는 계속 연기되고 있음.

◦ 2005년 완전 민영화가 결정되었고, 2007년 신 DBJ법 제정 이후 민

영화가 방안이 추진되어 왔음.

－ 2008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정부가 100% 지분 소유  

－ 한국 산업은행과 유사한 지배 구조

◦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정책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영화 일정이 연기되고 있음.

－ 금융위기 극복 및 재해 복구를 위한 위기대응업무, 경기회복 지

원을 위한 특별투자업무 등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업무 추가

－ 현재 민영화 일정은 2026년 이후로 연기

❑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지분 참여, 대출 및 중간 형태의 수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금융지원도 담당

◦ Two-step loan, 투․융자 모델 운영, 메자닌 투자(부채와 자본의 사이 

형태), 직접 지분 참여 등 다양한 금융 기법을 이용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사업재편 시 금융지원을 담당 

❑ 한국 산업은행에 대한 시각과 마찬가지로 DBJ에 대해서도 좀비기업을 

연명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DBJ는 지금까지 구조조정

을 잘 수행해 왔다고 자평함.

6) Development Bank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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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는 BIS 규제 적용을 받는지. BIS 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자본확충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 DBJ는 BIS 비율 규제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BIS 비율을 

산출해서 관리하며 공시하고 있음.

◦ DBJ는 수신(예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BIS 규제 대상이 아님.

❑ 과거 정부가 BIS 비율 하락에 대응하여 증자를 한 사례가 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정책금융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정부

의 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BIS 비율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 민영화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BIS 비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

에 지분을 일부 넘기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구조조정 대상 산업․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구조조정 과정

에서 특혜 시비는 없는지? 

❑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나타난 경우도 있음.

◦ 정부가 정책적 필요로 꼭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DBJ

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기 어려움.

❑ 최근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조정 개입은 경제산업성에서 

가급적 회피하고 있으며,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집중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사업재편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제

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경제산업성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은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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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벤치마크 연구회’를 활용하는 등 간접적 정책수단 마련에 고심 중

◦ 정부주도의 지시․계획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은 지양하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간접적인 정책수단 모색

◦ ‘글로벌 벤치마크 연구회’를 통하여 특정 산업 부문에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글로벌 벤치마크 연구회는 민간 컨설팅 회사, 민간금융기관, 대

기업 전문경영인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단체

－ 타 국가의 산업과 생산성 등 비교연구를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줌.

❑ 정책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직접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산업혁신기구(구 산업재생기구)는 정부가 95%, DBJ 및 25개 기업 

이 5%를 출자한 정책 펀드

◦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

－ 소재·화학, 전자디바이스, 라이프사이언스, 산업기계, IT·비즈니스

서비스·콘텐츠, 에너지, 지적재산, 수송·자동차 등이 투자 영역

－ 최근에는 샤프전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수전에 참여

◦ 구조조정 등 투자 의사결정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산업혁신위원회

에서 이루어지며, 경제산업성도 경영에 관여

－ 경제산업성에서 매년 산업혁신기구의 성과평가를 실시

정책목적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는지? 법률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의 경우 DBJ의 재량이 없어 금융판단의 영역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 기본적으로 DBJ는 금융기관으로서의 디스프린(규율성)을 지키고자 노

력하고 있으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추구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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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 리스크 분담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사 시 경제산업성이 실

무 차원에서 DBJ와 긴밀히 협력하기 때문에 금융판단의 영역이 보장

되고 있음.

◦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융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DBJ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책 결정과정에 실무 레벨에서 참여하

고 있음.

❑ 참고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DBJ의 융자 실적은 저조한데, 

이는 시중에 자금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

◦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두 가지 큰 지원 사항은 세제지원과 융자

지원인데, 일본은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어 정책적 융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

일본에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 현재 조선․해운은 세계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 

공통의 문제임.

❑ 일본의 경우에도 중견 해운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합병 등 사업재편이 

민간 연합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 개입은 지양하고, 민간 연합체(사업자 단체)와 경영 판단을 통

하여 사업재편 수행

❑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

❑ 장래에는 조선․해운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으며, 구조조정 결

과 더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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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즈호 종합연구소

  가. 면담 개요

❑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년 6월 23일 미즈호 종합연구소 본사 회의실

❑ 면담자(총 2명)

◦ 조사본부 정책조사부장 나이토 케이스케(内藤 啓介)

◦ 조사본부 정책조사부 상석주임연구원 노다 아키히코(野田 彰彦)

[사진 4] 미즈호 종합연구소 면담 사진

※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미즈호 그룹에 속한 민간 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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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면담 내용

일본의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 1980년 ~ 90년대 일본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

◦ 고이즈미 내각이 성립한 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이미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시작된 상태

◦ 복잡한 이해관계, 위기의식의 결여와 정치권의 결단 부족이 원인이

었던 것으로 생각

❑ 정부는 과거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통신, 철도, 우편 등의 민영화

를 시행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1980년대 철도, 통신, 2000년대 우편 민영화는 서비스 질 향상에 크

게 기여

❑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따른 구조조정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문에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

❑ 현재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현실화되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중

◦ 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나, 최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러한 정부 구조조정 방안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름.

❑ 참고로 2009년 JAL(일본항공)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경쟁사인 ANA

(전일본공수)에 경영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도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었음.

◦ JAL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ANA의 경영에 타격을 입힘.

◦ 물론 JAL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교체, 채권단과 주주의 손실

분담이 이루어져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려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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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 구

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 1980년대 조선업의 경쟁력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플라자 협정에 따른 

엔고현상

◦ 최근 일본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은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안정이 주요 원인

❑ 일본은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결과 숙련공이 부족해 졌음.

❑ 개인적으로 한국 조선 빅3는 1개 또는 2개 사업으로 합병하여 재편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 일본과 같은 숙련공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선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필요

일본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안은?

❑ 일본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산업과 4차산업혁

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공유경제 모델 확산을 위하여 노력 중

◦ 한․중․일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향은 유사함.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규

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중

◦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중 하나로 규제완화가 추진 중

◦ 규제완화계획을 발표하고, 규제 Grey Zone 제도를 시행

－ 규제 Grey Zone은 규제의 적용 여부가 모호한 신기술 영역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유권 해석을 빠른 속도로 제공

하고,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특례적으로 사업 허가를 함으

로써 새로운 기술․사업 영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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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일본 규제 Grey Zone 제도는 우리나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로 유사하게 도입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최대 60

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요청기업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외의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지체 없
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주무부
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기업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요청사항에 관한 법령등의 소관 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
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3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행정규제 개선 시 발
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여 요청사항
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각각 "행정규제 개선의 가능 여부"로 본다.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아베 정부의 규제완화 전략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규제는 산업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움.

◦ 아베노믹스 이전에도 규제완화는 계속 추진되어 온 정책으로서 새

로운 것이 아님.

◦ 이미 규제의 양이 너무 많고 규제끼리 상호의존성이 강하며, 기득권

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규제 완화의 걸림돌

－ 법률과 하위 법령, 자치 규범의 복잡한 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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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자료

1. 후생노동성 면담자료(1) 번역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설명용 자료’

2016년 6월 21일

후생노동성 3층 전용 제24회의실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현재의 고용 상황(전국)

○ 2016년 4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3.2%.
○ 2016년 4월의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04포인트 개선된 1.34배.
 ⇒ ‘현재의 고용 상황은 착실하게 나아지고 있다’

완전실업자수
과거 최고 368만명

2002년 8월

유효구인배율
2006년 7월

1.08배

2014년 유효구인배율
1.34배

완전 실업률
과거 최고 5.5%

2002년 6월, 8월, 2003년 
4월, 2009년 7월

완전 실업률(오른쪽 눈금)

유효구인배율(왼쪽 눈금) 완전 실업률
2007년 7월

유효구인배율
과거 최고 0.42배

2009년 8월

2016년 4월의 완전 실업률 3.2%
완전 실업자 211만명
(원수치는 224만명)

유
효
구
인
배
율

완
전
실
업
률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출처)총무성 ‘노동력 조사’, 후생노동성 ‘취업안정업무통계’
           ※그림자 부분은 경기 침체기
(주)2011년 3월~8월 완전실업률, 완전실업자수는 이와테현, 미야자키현 및 후쿠시마현의 추계 결과와 3현을 제외한 전국 결과를 가산함으로써 

산출한 보완 추산이며 9월 이후는 일부 조정.

(배)



- 30 -

 

○ 헬로워크는 민간의 직업 소개 사업 등으로는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취업 곤란자를 중심으로 지
원하는 마지막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 또한 지역의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 기관으로서 직업 소개, 고용보험, 고용대책 등의 업무를 일체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란?

(참고 1) 헬로워크의 설치 수 등
  설치 수: 544개소(본점: 436개소, 출장소: 95개소, 분실: 13실)
(참고 2) 헬로워크의 인원 체제
  직원 수: 10,666명  상담원 수(※): 15,697명

(※)상담원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기본적으로 민간 출신의 노무 경험자와 
유자격자 등을 활용.

(

구
직
 활
동
 모
습)

후생노동성

(

직
업
 상
담
 모
습)

조직의 자리매김 주요 소관 사무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부 고용환경·
균등부(실)

직업안정부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실업 인정을 할 때에는 
보험자인 국가가 직접 직
업 소개를 실시하고 재취
업 의사를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직업 소개

· 실업 인정, 실업급여 지급
· 직업 훈련 수강급여 지급 등

· 장애인 고용률 달성 지도
  (고용 계획 작성 명령, 권고 등)
·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도입 지도
  (위반 사업주에 대한 권고 등)
·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등

※ OECD의 고용 전략에서도 직업 소개, 실언급여, 고용 대책의 세 기능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권
고하고 있다 (1994년·2006년)

취직 실현을 위해서는 기
업의 지도 등과 일체적인 
직업 소개, 관련기관과 
연계한 팀 단위 지원이 
효과적

고용보험/구직자 지원 고용 대책
(기업 지도 등)

직업 소개, 직업 상담, 구인 발굴, 
직업 훈련 수강 알선

사업소 규모 축소 시의 사업주 책무

재취직원조계획 (고용대책법 제24조)

○하나의 사업소에서 불가피한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퇴
직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재취직원조계획은 최초의 퇴직자가 발생한 날의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공공직업안정소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취직원조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①신청 사업주의 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소의 현황
  ②계획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③계획 대상 노동자의 인원수, 계획 기간
  ④대상 노동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고용보험 피보험자번호, 퇴직 예정일, 재취직 지원의 희망 유무, 고용 형태
  ⑤재취직 지원을 위한 조치
  ⑥노동조합의 의견

대량 고용 변동 신고(고용대책법 제27조) 
제27조)

○하나의 사업소에서 1개월 이내에 자신의 형편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하는 자의 수가 30명 이상
인 경우에는 마지막 퇴직이 발생하는 날의 최소 1개월 전까지 퇴직자 수 등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고가 있는 경우, 국가는 이하의 조치를 마련하여 해당 노동자의 재취직 촉진에 힘쓴다. 
 · 퇴직하기 전부터 노동자나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고용 정보 제공, 광범위한 구인 개척, 직업 소개
 · 공적인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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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규모 축소 시의 행정지도 지원

구체적인 지원 업무 등의 메뉴

○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도·요청
 구조조정 기업의 사업소 인사 담당자 등에게 고용 유지에 대한 노력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기업 스스
로의 재취직 지원 등을 지도 및 요청

○ 관련기관, 지방공공단체, 지역 경제단체 등과의 연계(고용대책본부 설치)
 관련기관, 지방 공공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구인개척, 기업 설명회, 직장 견학회 등을 실시
 연금·건강·육아·간병 등의 각종 생활 상담이 상세하게 이루어지도록 연계
 필요에 따라 노동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관련기관으로 이루어진 고용대책본부를 설치

○ 재취직 지원창구 설치와 관련한 조언
 구조조정 기업의 사업소 내에 재취직 지원 창구를 설치하거나 재취직 지원 담당자를 선임하여 재취직 
지원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도록 지도 및 조언

○ 출장 상담 실시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이 시행하는 재취직 알선 등과 연계하여 직업 상담·직업 소개를 실시

○ 구인 확보와 구인 정보 제공
  퇴직 예정 재직자의 직무경력·능력·조건에 맞는 취업 자리를 개척하고 제공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개요
○　일본부흥전략의 실행을 도모하기 위해 ‘집중 실시 기간’(5년간)을 정하고 정부 전체가 계획적 대응을 추진하는(1) 실행 체제를 확립.
○　분야를 아우르는 조치로서 (2)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 (3)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창설.
○　이와 더불어 (4)기타 산업경쟁력의 강화 관련 시책을 추진(일본부흥전략에 준거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관련 시책의 특례를 

규정 등).

(1) 실행 체제의 확립 (2) 규제개혁 (3) 산업의 신진대사 (4) 
기타 시책

실행 계획

･ 확실히 실행해야 
하는 당면 3년간의 
‘실행 계획’을 책정. 
시책별로 담당 대
신, 실시 기한을 명
확하게 정함.

· 진척 상황에 지연
이나 부족이 발생했
을 경우 담당 대신
은 그 이유를 설명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
음.

· 적어도 매년 1회, 
시책의 진척 상황 
및 시책 효과를 검
증하여 공표하고 국
회에 보고.
·필요에 따라 ‘실행 
계획’을 개정.

규제의 조기 개혁에 돌파
구로 삼을 수 있는 규제 
횡단적인 새로운 제도를 
구축.

기업 실증 특례 제도(통칭)
·기업 단위로 특례적으로 규제 완화.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사업 개척의 

대응과 규제의 대체 조치를 세트로 
실시할 것을 제안.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관계 대신이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계획을 인정.

회색지대 해소 제도(통칭)
· 신규 분야에서는 규제의 적용 유무가 애
매하여 사업자가 사업 개시에 위축되기 쉽
다.
· 개별 사업에 대해 관련 대신이 연계하여 
적법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
· 이를 통해 신규 사업 개척의 대응 촉진.

사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업종 횡단적 지원책을 강력히 추진.

사업자에 의한 설비
투자,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환경 정비

과잉공급·과당경쟁 등 사
업 재편이 필요한 분야
에 대해 조사·공표

첨단설비 도입 
등 적극적인 
투자에 힘씀

국가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벤처 투자의 촉진
·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기업에게 지원 조치를 마련하여 벤처 펀

드를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 자금이 필요로 되는 ‘사업 확장기’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도 지원하는 벤처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재편의 촉진
· 한 기업 내에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없는 사업의 재편·통합

과 새로운 시장으로의 도전을 우대조치로 지원.
· ①기존의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②수익성·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한정.
· 과잉 공급 등의 분야에서는 그 해소로 이어지는 것에 한해 

지원.

첨단 설비 투자의 촉진
· 고액의 초기 비용을 필요로 하며 초기 가동을 전망하기 어려운 

첨단 의료기기나 3D 프린터 등의 첨단설비에 대해 회계 상의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 리스 방법을 활용한 설비투자를 지원.

연동

지역 중소기
업의 창업·사
업 재생의 
지원 강화

국립대학 법
인 등에 의
한 벤처 펀
드 등으로의 
출자

중소기업 등
에 대한 국내 
출원, 국제 
출원 시의 요
금 감면 특허
법의 특례

산업혁신기
구에 의한 
벤처 투자
의 신속화

조기 사업 
재생의 촉
진(사적 정
리의 원활
화)

세제 조치 (설비투자, 사업재편, 벤처 지원 등)규제개혁 회의 등

저수익 분야의 개
선이나 철퇴 등 
기타 사업 재편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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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경쟁력강화법 (2013년 1월 책정)

관련 계획서

(사업재생계획의 인정)
○ 제24조제5항제5호
  해당 사업 재편 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특정사업 재편 계획의 인정
○ 제26조 제4항 5호
  해당 특정사업 재편 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 계획의 인정)
○ 제121조 제4항 제4조
  해당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 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고용 안정 등
○ 제135조 인정사업 재편사업자, 인정특정사업 재편사업자 또는 인정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39조에서 “인정사업자”라 한다)는 인정사업 재편계획, 인정특정사업 재편계획 또는 인정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
계획에 따라 사업 재편, 특정사업 재편 또는 중소기업 승계 사업 재생을 실시할 때는 그 고용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동시에 해당 노동자에게 실업 예방, 기타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2 국가는 인정 사업자가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실업 예방, 기타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기 위해 힘쓴다.
3 국가는 인정 사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취직 알선, 기타 그 직업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힘쓴다.
4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 사업자가 고용하는 노동자 및 인정 사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직업훈련 실시, 
기타 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힘쓴다.
5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 사업자의 관련 중소기업자에 대해 그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힘쓴다.
(연락 및 협력)
제139조 주무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은 이 법률 시행 시에는 인정 사업자와 관련된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에 대
해 서로 긴밀히 연락,및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의 후생노동성 관련 내용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의 개요

2013년 3월 18일, 기업재생지원기구를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로 근본적인 개편·기능을 확충하여 업무 개시
영문명：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 약칭：REVIC(레비크)

  사업의 선택과 집중, 사업의 재편을 고려한 사업 재생 지원, 신규 사업·사업 전환 및 지역 활성화 사
업에 대한 지원에 의해 건전한 기업군 형성, 고용 확보·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A 사업 재생을 목표로 한 기업

·사업의 선택과 집중
 (원활한 퇴출을 포함한다)

·사업 재편

· 튼튼한 경영체 구축
· 과잉 공급 구조의 시정

B 신규 사업·사업 전환을 목
표로 하는 기업

C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실시
하는 기업

지역

건
전
한
 기
업
군
 형
성
 ↓
 고
용
 확
보·

창
출

사업 재생의 난이도가 높은 지역의 핵심적인 기업을 중점적으로 
재생 지원

재생계획 책정 지원, 채권자 간 조정, 채권 매입
출자·융자·채무 보증, 전문가 파견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

회

사업 재생 자회사

(연결 자회사)

지역 금융기관

사업 재생 펀드

지역 금융기관

지역 활성화 펀드

재생계획 책정 지원

출자·융자

재생 지원

재생계획 책정 
지원

채권자 간 조정
출자·융자

전문가 파견
출자·융자 등

전문가 파견

출자

① 직접적인 재생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자본금 231억엔)

② 지역 재생 현장의 강화

③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원

·지원 결정 기한: 2018년 3월말

·지원 기간: ‘5년 이내’

·대기업에게 지원 대상 사업자명을 공

표 등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지역 금융
기관에 대한 전문가 파견 등 연계 
강화

○ 사업재생 자회사에 대한 전문가 파
견, 출자·융자

○ 사업재생 펀드에 대한 전문가 파견, 
출자

○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전문가 파견
○ 지역 활성화 펀드에 대한 전문가 파견, 

출자

※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는 한시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며, 펀드 등에 대한 출자 결정 기한은 2018년 3월말, 기구의 업무 완료 기한은 2023년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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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에서의 후생노동성 관련 내용 (개정 전)

관련법령
주식회사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2009년법률제63호)

제1조 (지원 목적) 제24조 제1항 (지원 기준)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는 고용 기회 확보를 배려
하면서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경제력 향상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지역의 신용 질서 기반 
강화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방공공단체 등
과 연계하면서 유용한 경영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막대한 채무
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기타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이 가진 채권 매입, 기타 업무를 통한 해당 사업자의 사업 
재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의 무한책임 조합원으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경영관리, 기타 업무를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
식회사라 한다.

  주무대신은 기구가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
하는 업무(이들 업무와 관련한 동항 제9호에서부터 제13호까지
에서 언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의 실시에 의한 사업 재생 지
원(이하 ‘재생지원’이라 한다.)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 따라야 하는 기준 및 다음에서 언급하는 업무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따라야 하는 기준(이하 ‘지원 기준’
이라 총칭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채권 매입 등
 2 특정 신탁 인수
 3 특정 출자
 4 특정 전문가 파견
 5 특정 경영관리

주식회사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의 지원 기준 (2009년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고시)

Ⅰ. 지원 결정 기준
  기구는 재생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신청이 다음 1~4의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  
1·2 (생략) 
3. 신청 사업자가 노동조합 등과 사업재생 계획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 또는 이루어질 예정일 것. 
4. (생략)

Ⅱ. 매입 결정 기준
  기구는 다음 1~5의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입을 결정해야 한다. 
1~3 (생략)
4. 매입 결정 시점에서 재생지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
5. 지원 결정까지 대상 사업자가 노동조합 등과 사업재생 계획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합의를 이룰 것.

Ⅲ. 특정 신탁 인수 결정 기준, Ⅳ. 특정 출자 결정 기준, Ⅴ. 특정 전문가 파견 결정기준, Ⅵ. 특정 경영관리 결정 기준 (항목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

기본수당

기본수당 [법 13]
○ 일반 피보험자가 실업했을 때 (ⅰ) (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 4주마다 1회,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실업상태에 있음을 인정한다. 

2년 전 1년 전 퇴직 전

퇴직일로부터 2년간 피보험자 기간 12개월 이상 필요

(ⅰ) 일반 피보험자가 퇴직한 경우

(ⅱ) 도산, 해고 등에 의한 퇴직자 또는 유기 노동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데 따른 퇴
직자 가운데 (ⅰ)의 조건으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

2년 전 1년 전 퇴직 

전

퇴직일로부터 1년 간 피보험자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

주) ‘이 법률에서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노동의 의사 및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법 4Ⅲ)

·기본수당 수급자 실제 인원             467,052명 (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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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당

③ 급여 일수 (원칙) [법 22, 23]
  (가) 도산, 해고 등에 의한 퇴직자 ((다)를 제외한다)

(나) 일반 퇴직자 ((가) 또는 (다) 이외의 자)

(다) 취직이 곤란한 자(장애자 등)

피보험자였던 시기

※ 유기 노동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데에 따른 퇴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급여일수이나,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잠정적으로 (가)의 급여일수이다. 

구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세 미만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10일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45세 이상 60세 미만

90일

90일

90일

90일

150일

180일

120일

180일

180일

180일

240일

-

240일

270일

240일

330일

전 연령 - 90일 90일 150일120일

150일
45세 미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300일

360일

1년 미만

피보험자였던 시기
구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1년 미만

피보험자였던 시기
구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1년 미만

긴급 고용 창출 사업

사업의 개요

기금 대상 기간

사업 규모

사업 실시 요건

고용·취업 기간

사업 흐름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기금

구직자

헬로워크

고용 기회의 창출

사업 계획 교부금 교부

사업을 
직접 실시

보조

사업을 
민간 위탁 사업을 

민간 위탁

사업을 
직접 실시

고용 고용 고용

구인·구직 매칭

○ 지역의 고용실업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부득이하게 퇴
직하게 된 분의 일시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도
도부현에 대해서 ‘긴급 고용창출 사업 임시 특례 교부금’
을 교부하며, 이것을 토대로 한 기금을 조성.

○ 도도부현·시읍면은 2011년도분까지 매년도별 사업 배
분을 판단하면서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을 입안하여 고용 정세에 탄력적·기동적으로 대응.

○ 도도부현·시읍면은 민간기업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해당 수탁자가 구직자를 새롭게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창
출(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사업의 직접 실시도 가능).

2011년도 말까지

4,500억 엔 (일반회계)

1,500억 엔은 2008년도 2차 보정예산에 의한 조치
3,000억 엔은 2009년도 보정예산에 의해 확충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신규로 고용된 
실업자의 인건비 비율은 1/2 이상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갱신 1회 가능.

시읍면

민간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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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에 대응한 고용 창출 기금 사업(지진재해 대응 사업)

≪사업 개요≫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기금

이재민

헬로워크

고용 기회의 창출

사업 계획 교부금 교부

사업을 
직접 실시

보조

사업을 민간 위탁

사업을 
직접 실시

시읍면

고용 고용 고용

사업을 
직접 실시

   취 지
○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동북 지방의 연안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 기반을 빼앗기고 불가피하게 재해지 

안팎에서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해를 겪은 사람들의 고용을 시급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따라서 중점 분야의 고용 창조 사업 등 고용 창출을 위한 기금 사업에 대하여 실시 요건 완화와 기금 증가를 통
해 재해를 겪은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을 민간 위탁

대응 사업 개요

◆ 중점 분야 고용 창조 사업의 기금을 늘려(2011년도 보정예산: 500억 엔) 확충
하고 ‘지진 재해 대응 사업’으로서 재해를 겪은 실업자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을 실시.

◆ 사업 개요
 ○ 도도부현 및 시읍면에 의한 직접 고용 또는 기업, NPO 등으로 위탁에 의한 
고용.
 ○ 고용 기간 중 지식·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
【사업 예】
  · 가설 주택에서 고령자가 경비나 배식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
  · 재해 지역의 환경미화, 마을 정비를 위한 재배를 실시하는 사업
  · 아이의 일시적 위탁이나 육아 지원을 ㅁ실시하는 사업
  · 농수산물이나 관광지의 홍보 사업
◆ 대상자
 ○ 재해 구직자(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나가노

현, 니가타현, 도치기현, 치바현의 재해구조법 적용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고용되었던 사람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구직자)

◆ 실시 요건
 ○ ‘지진재해 대응 사업’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해 구직자를 고용.
 ○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신규 고용 재해 구직자의 인건비 비율은 1/2 이상.

※ 긴급 고용 창출 사업에서도 지진재해 대응 사업과 같은 대응이 가능.
※ 고용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는 재해 구직자의 경우 지진재해 대응 사업을 포함

한 중점 분야 고용 창조 사업, 긴급 고용 창출 사업 모두 복수 갱신이 가능.

노동 이동 지원 조성금의 개요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노동자 등에 대한 재취직 지원을 직업 소개 회사에 위탁하거나 휴가
를 부여함으로써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거나 또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노동자를 기간 
규정이 없는 노동자로서 고용하거나 그 이적을 수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조성한다.

송출 기업
직업 소개 회사(민간 인재 비즈니스) 수용 기업

＜재취직 지원에 대한 조성＞
  재취직 지원 장려금

지급 요건
· 사업 규모의 축소 등 (사업 

전환과 재편을 포함한다)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노동자에 대하여 작성한 
‘재취직원조계획※’을 노동국
에 제출

· 퇴직 후 6개월(45세 이상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재

취직을 실현

＜고용 조성＞
수용한 인재 육성에 대하여 
지원 장려금

지급 요건
· 재취직원조계획 등 대상 노

동자의 기간 규정이 없는 
노동자로서 조기 고용

· 고용 후에 Off-JT·OJT에 의한 
훈련 실시

＜이적 수용에 대한 조성＞
커리어 희망 실현 지원 조성금

지급 요건
· 생애현역 기업에 의한 수용
· 고용 후 Off-JT·OJT에 의한 

훈련 실시

재취직 지원 실시

※ 재취직원조계획
사업 규모 축소 등에 의해 불가
피하게 퇴직하게 된 노동자의 재
취직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가 작
성하여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
은 후 헬로워크의 인정을 받는다.

○ 구인 소개
○ 훈련, 그룹 워크
 · 커리어 카운셀링
 · 취직 지원 세미나 등

재
취
직

퇴
직

노
동
국

도
도
부
현

수락
취직 활동

조성

조성액 (1인당)

중소기업
10만 엔

위탁 비용 × 2/3-10만 엔
【45세 이상의 대상자는 4/5】

위탁 비용 × 1/2-10만 엔
【45세 이상의 대상자는 2/3】

10만 엔
대기업

위탁 시
재취직
실현 후

· 훈련을 한 경우에는 월 6만 엔(상한 3월)을 추가
· 그룹워크를 한 경우에는 1만 엔을 추가
· 대상자에게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일 8,000엔(대기업 

5,000엔)을 조성

40만 엔

· OJT  700엔/시
· Off-JT 800엔/시
  경비 조성
      상한 30만 엔

조기 고용 시
수용 시

훈련 실시 시

위탁

조성액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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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안정센터에 의한 전출 및 이적 알선 

○ 산업고용안정센터는 13개의 산업단체(※)의 각출을 통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
○ 노동력의 산업간, 기업간 이동의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출·이적에 의한 실업 없는 노동이동

과 관련한 정보제공·상담 등을 실시. (2014년도부터 그 알선 기능을 대폭 강화)
○ 2015년도의 실적·송출건수 13,963건에 반해 전출·이적의 성립건수 8,559건, 성립률 61.3%

※ (사)일본선박공업회, (사)일본철강연맹, 전기사업연합회, 전국은행협회, (사)일본자동차고업회, (사)일본전기공업회, (사)시멘트협회, 일본
화학섬유협회, 일본제지연합회, 일본석탄협회, 일본방적협회, (사)일본민영철도협회, (사)일본선주협회

산업고용안정센터

전출/이적 알선

송출 정보 제공

수용 정보 등록송출 정보 등록

수용 정보 제공

협의 장소 설정 등 면접 장소 설정 등

커리어 컨설팅, 개입의 과제에 따른 각종 강습·훈련
(민간 직업훈련 기관의 활용을 포함한다) 실시

(밑줄 부분은 2014년도부터 실시)

전출·이적에 따른 실업 없는 노동이동

수용
기업

송출
기업

생애현역 창업 지원 조성금에 대해서

○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생애현역 사회의 실현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에 의한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창업에 의해 중년층의 고용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중년층의 창업(이른바 벤쳐기업 창업) 시에 필요힌 모집 및 채용이나 교육 훈련 경비의 일부를 조성함으로써 중년층의 창업과 
고용 기회 창출을 도모한다.

취지

사업 개요

조성액

○ 창업자의 구분에 따라 계획기간 내에서의 모집·채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
비(인건비 등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조성.

 <창업자의 구분>
  ▷ 고령자(60세 이상인 자) [조성률 2/3, 상한 200만엔]
  ▷ 고령자 이외의 자(40세~59세인 자) [조성률 1/2, 상한 150만엔]

대상 경비

경비의 구분 경비 내용

대상 노동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에 필
요한 경비

구인 정보 게재 경비, 심사회 참가경비, 직장견학·직장체험
(인터넷 숍 등) 실시 경비, 원격채용과 관련한 경비, 자격취
득비, 강습 및 연수 수강비용   등

주요 지급요건

○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이며, 해당 법인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 사업주인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 사업계속성의 확인을 받은 자
○ 계획기간 개시 전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고용창출 등의 조치와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한 자
○ 계획기간 (12개월 이내) 내에 사업을 필요로 하는 중년층 (고령자(60세 이상인 자)인 경우는 2명 이상 또는 중년층(40세 이상인 자)인 경우는 3명 

이상)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노동자이면서 고용보험의 일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었을 것(※ 39세 이하인 자만 고용하는 것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신청 시점에서 해당 사업소에서의 퇴직자들의 명수가 고용된 대상 노동자의 명수를 웃돌고 있을 것. 

지급절차의 흐룸

사업 계속성의 확인

‘고용창출 등의 조치와 관련한 계획서’를 도도부현 노동국에 제출

계획 기간(12개월 이내) 중에 고용창출 등 
(인재확보3ㅑ교육훈련)의 조치를 실시

계획 기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노동국에 제출

지급결정, 조성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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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와 사례

대량 퇴직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사례 ①

업종   제조업

○ 원인: 제조 거점의 통폐합에 의한 공장 폐쇄

○ 주요 대응: (고용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과 함께 이하 내용 실시)

▷ 헬로워크 내에 ‘특별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노동자들로부터의 상담에 대응
  · 당 사업소의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자세한 대응을 실시

▷ 외국어 상담을 포함한 헬로워크 지원 내용의 설명회 및 일본계 외국인의 취업 준비 연수 알
선

  ·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한 일본계 외국인을 위하여 재취직에 필요한 일본어 연수 알선이나 모국어에 의
한 설명회를 실시

▷ 노동 기준 관련법령의 철저한 준수, 노동계약법의 주지와 이해 지도
  · 노동기준부와 연계하여 해고 시의 트러블 방지를 위하여 해고 관련법령 등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 상담에 대하여 설명

※관련 회사를 포함한 퇴직자 약 1,600명 중 헬로워크에 구직을 신청한 자는 약 1,100명이며 이 중 약 900
명은 고용보험의 수급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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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퇴직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사례 ②

업종   소매업

○ 원인: 영업 부진에 따른 점포 폐쇄
○ 배경: 사업소로부터 관할 헬로워크에 폐점과 관련한 상담이 있었음
   ⇒영업 전략에 따라 폐점일 정보는 외부에 대하여 폐점 시기 공표와 폐점일 공표의 2단계로 이루어졌다. 
      (헬로워크 및 종업원은 폐점시기 공표일에 폐점일을 알았다.)

▷ 종업원에게 폐점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관할 헬로워크가 일간 구인정보를 메일을 통해 사업소에 제공

▷ 사업소에 전출 ‘출장 상담회’ 개최(점포 내에서 모두 6회 개최)
① 재취직을 위한 준비 등의 설명, ② 실업급여의 흐름, ③ 연금사무소에 의한 연금제도 설명, ④ 구직 수리

▷ 관할 헬로워크에 ‘고용대책본부’를 설치
▷ 폐점일 이후에 헬로워크와 관련기관 합동으로 ‘종합 상담회’를 개최
  고용보험 수급 자격결정 및 관계 기관에 의한 종합상담(직업훈련 상담, 연금상담, 노동상담)을 실시

○ 폐점시기 공표 전부터 시행해 온 대응

○ 폐점시기 공표 후의 시행해 온 대응

○ 폐점일 공표 후에 시행해 온 대응

※약 110명의 종업원 중 약 30명은 다른 점포로 이적, 나머지 약 80명 중 60명은 고용보험의 수급절차로 진

행.

대량 퇴직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사례 ③

업종   제조업

○ 원인: 사업 철수에 따른 공장 폐쇄

○ 주요 대응: (고용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과 함께 이하 내용 실시)

▷ 각종 설문조사 조사 실시
  · 사업 철수 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소에 대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 예정 등을 조

사
  · 사업 철수 기업의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직 희망이나 공공 직업훈련 수강 희망 등을 조사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한 직업 소개를 실시

▷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공 직업훈련 및 구직자 지원훈련 소개
  ·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된 직업훈련 희망자에게 자세한 훈련 내용을 소개.

▷ 헬로워크에 의한 집중 재취직 지원 실시
  · 퇴직 예정일까지의 약 2개월 동안에 헬로워크 이용 설명회(4회), 구직 등록회(3회), 기업 내의 출

장 상담회(주 2회) 등을 실시

※퇴직자 약 120명 중 헬로워크에 구직을 신청한 자는 거의 전원이며 이 중 약 100명은 고용보험의 수급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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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현에 니카호시】고용 창출 수 30명 
  해안에 떠도는 쓰레기의 수집 작업을 실시하여 

환경의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 실시자】아키타현 니카호시

긴급 고용창출 사업

【토쿠시마현 이시이쵸】고용 창출 수 2명 
  아이의 체력 향상을 위해 동내의 유치원, 초등학

교를 순회하고, 담임교사와 연계해 체육 수업을 
보조 지도한다.

【사업 실시자】토쿠시마현 이시정

【사이타마현】고용 창출 수 18명 
  재래종을 잡아먹고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특정 외

래 생물이나 미국산 담수어 등 외래어종을 아라
카와 하류 등 현내 20개소에서 구제한다

【사업 실시자】사이타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고용 창출 수 18명 
  방치되어 있는 간벌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해 산림에 있는 잔재의 반출 작업이나 가지
치기 작업을 한다

【사업 실시자】덴류삼림조합 등 3사업자

【미에현】고용 창출 수 13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ATM 주변

에서 말을 걸거나 계몽 이벤트에 힘쓴다.

【사업 실시자】미에현

【돗토리현 요나고시】고용 창출 수 3명
  중심 시가지 상가의 빈 점포 실태를 조사하여 효

과적인 빈 점포 대책 사업의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

【사업 실시자】NPO법인 마치나카코몬즈

기금 사업의 대응 예

환경

교육

환경

농립어업

치안·방재

산업진흥

【사가현 가시마시】고용 창출 수 4명
  이벤트 개최나 매력적인 점포 만들기의 기획·조

언하는 어드바이저를 고용하여 ‘발효 문화의 향
기가 나는 거리’를 내세운 시가지 활성화를 도모
한다

【사업 실시자】카시마 상공회의소

향토 고용재생 특별기금 사업

【아오모리현】고용 창출 수 7명
  쓰가루철도 연선을 포함한 오쿠쓰가루 에리어의 

광역적인 관광 PR를 하는 트레인 어텐던트(객실 
승무원)를 고용하여 열차 내에서 관광객에게 명
소를 안내한다.

【사업 실시자】쓰가루철도주식회사

【이와테현】고용 창출 수 50명
  안전·안심한 현지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

치의 가공품 생산이나 인터넷 판매에 의한 새로
운 유통판매 등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 경영의 고도화를 도모한
다

【사업 실시자】이와테 신센구미주식회사 등 19사업자

【오키나와현】고용 창출 수 16명
  육아 지원, 간병 지원, 취직 지원 상담에 임하는 

전문원을 고용하여 육아·간병 문제 때문에 취직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취직해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의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

【사업 실시자】재단법인 오키나와현 노동자복지협
의회

【기후현】고용 창출 수 6명
  JR 기후역 주변 지역의 새로운 활기찬 창출 거점 

‘익사이트 43 기후’의 사업 계획·운영 스탭을 고
용하여 숍에서의 접객이나 이벤트 개최 업무를 
실시한다

【사업 실시자】주식회사 기후 시티 타워 43 개발

【미야기현 자오쵸】고용 창출 수 3명
  공인을 고용해 전통 기술의 습득을 도모하면서 

‘자오 목각 인형관’의 방문자에게 목각 인형 제작 
실연이나 체험 교실 지도를 맡긴다.

【사업 실시자】도오가타 전통목각인형 고케시완구
업협동조합

산업진흥

관광

농림수산

육아·간병

산업진흥

문화

지진재해 대응 사업의 사업 예 (2011년도)

직접 사업 위탁 사업

  이와테현 오쓰지쵸
【가설 주택의 환경정비, 음식상을 차리는 
사업】
  가설 주택의 입주에 따라 종료되

는 지원에 대해 음식, 지원 물자 
등의 배포나 주변 환경정비 등 
입주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생활을 계속 지원한다.

(고용 창출 수: 10명)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
【이타테무라의 지킴이 사업】
  계획적 피난에 의해 무인화된 이

타테무라 내에서의 범죄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각 
지역의 순찰을 실시한다.

  (고용 창출 수: 290명)

  군마현 가타시나무
【이재민용 순회차 운행 사업】
  재해지에서 피난온 분들은 교통수

단이 없기 때문에 이재민 전용 
순회 버스를 운행하여 생활에 안
심과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고용 창출 수: 8명)

  미야기현 야마모토쵸
【풍부한 고향 부흥 사업】
  부흥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재해지에서 일반 차량의 통행규
제 및 지진재해 부흥 차량을 유
도한다.

  (고용 창출 수: 23명)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임시 직원 고용】
  지진재해로 인한 이재 증명 발행

이나 시세 등 감면신청 등의 사
무 처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시의 임시직원으로 고용하여 사
무를 보조한다.

  (고용 창출 수: 11명)

  니가타현 죠에츠시
【이재민에 의한 피난소 운영 사업】
  피난소에서의 경비나 배식 등의 

운영 업무, 재해지나 피난소에 대
한 지원물자 구분 업무, 피난소를 
설치한 종합사무소에서의 사무 
보조 업무 등을 실시한다.

  (고용 창출 수: 94명)

  이와테현 후다이무라)
【후다이무라 어장 어항 재생회복 사업】
  어업자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

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
장의 기왓장과 돌 철거, 쓰레기 
분별, 어구 정리, 양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어협에 위탁.

  (고용 창출 수: 479명)

  미야기현 센다이시
【안심 지킴이 협동 사업】
  피난소나 가설 주택 등에 있는 

이재민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지
역 연결이나 사는 보람을 회복
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문이나 
니즈 조사, 상담 업무 등을 실시
한다.

  (고용 창출 수: 70명)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
【재해 전시자료 정리활용 사업】
  재해로 파손된 자료관 등에서의 

전시자료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
화를 실시한다.

  (고용 창출 수: 6명)

  군마현 츠마고이무라
【취농 희망자 지원사업】
  취농 희망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서의 실습이나 위탁처에서의 강
습(OFF-JT)에 의해 취농에 필요
한 실천적인 기술 습득을 계측
하는 사업을 농협 등에게 위탁.

  (고용 창출 수: 50명)

  후쿠시마현
【힘내자 후쿠시마! 정쌓기 응원 사업】
  피난소·가설 주택에서 입소자의 

안부 확인이나 아이를 잠시 맡
기는 등의 운영 체제를 강화하
여 피난자끼리나 지역 주민 등
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취직지원 회사에 위탁.

  (고용 창출 수: 2,000명)

  이와테현 카마이시시
【카마이시 타운 정보지 발행 사업】
  재해로 정지된 현지 신문사의 시

민에게로의 정보 발신을 복구하
기 위해 재해대책 정보 등을 게
재한 정보지를 발행하여 시내 
모든 가정에 배포한다.

  (고용 창출 수: 70명)

(주)‘고용 창출 수’는 계획상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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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용정책 기본방침 개요
- 일을 통한 개개인의 성장과 사회 전체의 성장 호순환을 목표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세계화에 의한 경쟁 심화 등 고용을 둘러싼 사회와 경제는 구조적 변
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정책의 장래 비전 ‘일을 통한 개개인의 성장과 사회 전체의 성장 
호순환’을 목표로 당면 5년간 대응해야 하는 고용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정책의 기본방침 

2. 고용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1) 사회 전체에서 인재의 최적 배치·최대 활용
○ 외부 노동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능력개발·능력의 ‘가시

화’, 민간 인재 비즈니스, 지방 공공단체, 공공직업안정소 등
의 연계에 의한 매칭 기능의 최대화라는 ‘노동시장 인프라’
의 정비.

○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우나 커리어 형성을 배려한 
인사 배치 등의 적절한 고용 관리.

(2) 위기 의식을 갖고 ‘전원 참가하는 사회’를 실현
○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각각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실시.
○ 특히 사회의 담당자가 되는 젊은이에게 종합적인 동시에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지원을 실시.

(3) ‘전원 참가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 ‘전원 참가하는 사회’에 적절한 근무 방식을 구축
노동자의 희망을 살린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실현(비정규직 고용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능력 개발 지원, 다양한 일하는 방식
을 위한 환경 정비) 등
‘시간 의식’을 높여 ‘정사원=항상 잔업’을 변혁(항상적인 장시간 노동이 
없고 연차유급휴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는 업무 방법의 실현) 등
○ 의욕을 높여 모든 사람에게 일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 
교육과 고용을 연결하여 모든 청년층에게 커리어 형성의 찬스를 제공
→ 재학 중에서부터 취직 후까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추진 등
‘고령자의 사회 참가 모델’을 구축 → 다양한 업무 방법이나 활약 장소
의 창조 등
‘여성의 활약이 자연스러운’ 사회에→ 포지티브 액션의 적극 추진 등
남성의 근무 방식에도 다양성/유연성을 → 가사·육아 참가의 촉진 등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 복
지, 교육, 의료 등에서 고용에 대한 원활한 이행 추진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 →생활보호 수
급자, 생활 곤궁자, 독신 가정, 형무소 출옥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외국 인재를 활용함에 따라 일본의 경제 활성화를 → 고도 외국 인재
의 수입·정착 등

(1)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강화
○ 인적 자본의 질 향상과 직업 능력의 ‘가시화’
   기업 내 개인 주도 등 여러 기회를 포착한 직업능력 개발 강화
   능력 평가의 척도를 정비하여 직업능력의 ‘가시화’를 추진 등
○ 매칭 기능의 강화
   민간 인재 비즈니스 등 외부 노동시장 전체로 매칭 기능을 최대

화
   공공직업 안정소마다의 평가 제도 도입이나 IT 활용에 의

한 공공직업 안정소의 개혁·기능 향상 등
○ 실업 없는 노동 이동을 위한 일체적인 지원
   구직자·구인 기업에 관한 정보의 내실화, 이동 전 기업의 전직지

원 촉진 등

(2) 개인의 성장과 의욕을 기업의 강점으로 연결하는 관리
노동자의 주체성, 내발생성을 도출하는 고용관리의 실현, 각 기업의 고
용 관리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추진, 노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등

(4) 양질의 고용 창출
고용 지향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서비스업 등의 일손 부족 
산업의 고용환경 개선, 지역의 고용 기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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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생노동성 면담자료(2) 번역

퇴직하는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재취직원조계획에 관한 안내

후생노동성･도도부현노동국･핼로워크

 사업주는 상당수의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 

하고자 할 경우 ‘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하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대책법」 제24조)

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소에서 1개월 동안 30명 이상의 

상시고용근로자가 퇴직할 정도로 사업을 축소하는 등(사업 활동의 축소, 사

업의 전환 또는 폐지를 포함)의 경우 최초의 퇴직자가 발생하기 1개월 전까

지 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1개월 동안 30명 미만일 경우에도 임의로 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재취직원조계획 내용

재취직원조계획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사업의 현재 상황, ②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하게 된 경위, 

③계획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성명, ④재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 ⑤노동조

합 등의 의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3페이지를 참조)

노동조합 등의 의견 청취

취업 지원 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정 신청

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한 사업주는 곧바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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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원조계획의 기재 예]

최초의 퇴직자가 발
생하기 1개월 전까지 
작성한 후 곧바로 사
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헬로워크에 제
출해 주십시오. 신청일 기준으로 ‘재취직원조계획

을 작성하는 사업소’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사업주의 모든 사업소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공장이나 사업소 폐쇄, 생산량 축
소 계획 등 사업 규모 축소 등의 
내용과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
오.

신청일 기준으로 (1)의 모든 사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시고
용 근로자 수를 기입해 주십시
오.
상시고용 근로자란 임시로 기간
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일일 단
위로 고용되는 자, 계절적 업무
에 고용되는 자, 인턴 기간 중인 
자 등을 제외한 상용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임시 고용인 경우 
등에서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중이거나 6개월 이상 고용
될 것으로 예정된 근로자는 상
시고용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계획 기간에 실시할 재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
를 기재해 주십시오.
[재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의 예]
･ 거래하는 기업이나 관련 기업에 대한 재취업 
알선
･ 거래하는 기업, 헬로워크, (공공재단)산업고
용안정센터 등의 구인 정보 제공
･ 구직 활동이나 교육 훈련 수강을 위한 유급
휴가(「노동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
차 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 제공
･ 교육 훈련 수강을 위한 비용 부담
･ 재취업 상담실 설치
･ 재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직업 소개 사업자에
게 위탁 등

해당 계획에 대하여 노동
조합(조합이 없는 경우 근
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대표자 이름은 
자필로 기재해 주십시오.

재취업 지원 조치를 실
시하는 기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노동이동지원조성금(5
페이지 참조)의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
에 체크해 주십시오.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
하는 근로자의 총합을 기
재하고, 괄호 안에 장애 
근로자 수를 기재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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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별지 1, 별지 2) 기재 예

이번에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 배경(사업소의 사업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 심화, 수요 구조의 
변화, 환율 변동, 국내 경제 상황 등과 같
은 사정 및 이에 따른 생산량, 매출액 등
의 현재 상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
재해 주십시오.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정 기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사업 규모의 축소’일 경우에는 축소되는 
부문 등의 명칭, 사업 내용, 설비의 폐
기, 양도 등과 같은 사업 규모 축소의 
내용을,
‘사업 활동의 축소’일 경우에는 축소되는 
부문 등의 명칭, 사업 내용, 사업 중지 
내용을,
‘사업 활동의 전환’일 경우에는 축소되는 부문 
등의 명칭, 사업 내용, 새롭게 개시 또는 확충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사업 폐지’일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재취직원조계획에서 기재한 ‘계획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각의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정규직근로자」
근무처에서 일반 직원 또는 정사원
인 자
「정규직근로자 외」
 「정규직」, 「파견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근무처에서 파트타임, 아르
바이트생, 계약사원, 위탁자, 기간공 
등인 자
「파견근로자」
노동자 파견 사무소에서 고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자

재취직원조계획에 기재한 ‘계획 대
상이 되는 근로자’의 각 개인에 대
하여 각각의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
오.
(기재 예의 경우에서는 전원인 100
명분을 기재합니다. 1장으로 부족
할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 양식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mhlw.go.jp/general/sei
do/iosei/kyufukin/a02-1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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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하면서 노동이동지원조성금(재취업지원격려금)의 활용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노동이동지원조성금(재취업지원격려금)은 재취직원조계획의 대상이 된 근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취업 지원을 직업소개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를 제공하려는 사업주를 위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주) 다음의 조성 내용은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재취직원조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

로 합니다.

조성금 내용

(1) 재취업 지원을 직업소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외

【45세 이상인 대상자】

중소기업 사업주

【45세 이상인 대상자】
재취업 지원 

위탁 시
10만 엔

재취업 

실현 시(※)

(위탁 비용 - 훈련 가산액 

- 그룹워크 가산액）X 

1/2【2/3】 - 10만 엔

(위탁 비용 - 훈련 가산액 

- 그룹워크 가산액）X 

2/3【4/5】- 10만 엔
재취업의 지원 일부로 훈련이나 그룹워크 실시를 위탁

한 경우

<훈련>     월 6만 엔(상한 3개월분)을 가산

<그룹워크> 3회 이상으로 1만 엔을 가산

(2)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재취업 실현 시(※)에 해당 휴가 1일당 4,000엔(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7,000엔)을 조성

(상한: 90일분)합니다.

※ 재취업 실현 신청분은 퇴직으로부터 6개월 이내【45세 이상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재취직이 실현된 대상자분에 대하여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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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을 위한 절차 순서

재취업 지원
위탁

재취업 지원 
계획에 따라 
직업 소개 
사업자에게 

대상자 지원을 
위탁

재취업 지원
위탁 개시
시점에서의

신청
위탁 계약 체결 

후 
관할 노동국에 
지급 신청을 
하십시오.

작
성
･
제
출
･
인
정

재
취
직
원
조
계
획
의

휴가 제공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 제공

재취업 
실현 시의

신청 
대상자의 
재취업이 
실현된 후 

관할 노동국에 
지급 신청을 
하십시오.

조
성
금 

지
급

대
상
자
의
 재
취
업
 실
현

※ 실제로 조성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직원조계획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다른 요건을 갖

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도도부현의 노동국이나 헬로워크에 문의하십시오.


